
추심제한 요청서
□ 신청인 기본 사항

대표자

사업자번호

연락처

자택 주소

사업장 주소

 * 공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와 다를 경우 해당 정보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추심연락 유형의 제한(※ 희망 시 기재)(※ 제외수단 최대 2개 선택)

제한 요청 □ 희망 □ 비희망

연락수단
(최대 2개 선택가능)

□ 알림톡(SMS) □ 이메일 □ 전자문서 □ FAX □ AI보이스봇

□ 전화(집,휴대전화) □ 전화(사업장,직장)

방문장소
(최대 1개 선택가능) □ 방문(자택) □ 방문(사업장, 직장)

우편물발송지
(최대 1개 선택가능) □ 우편물(자택) □ 우편물(사업장, 직장)

 *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2호) 전화 및 방문은 동시 선택 불가

□ 추심제한 시간대 설정(※ 희망 시 기재)

추심제한 시간대 요청 □ 희망 □ 비희망

구분 월 화 수 목 금

09:00~13:00(오전) 4시간 □ □ □ □ □

13:00~18:00(오후) 5시간 □ □ □ □ □

 * 1주 28시간 이내로 오전, 오후로 나누어 추심연락을 제한하실 수 있습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승인 이후에도 아래의 경우에는 즉시 추심연락제한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1. 대출 목적물 등을 처분하거나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등 채권자를 해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2. 명의대여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
3. 주민등록상 주소지 혹은 채권추심자에게 알려준 거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4. 추심연락 제한요청에 따라 추심연락을 하였으나, 3개월 이내 7일 이상 추심연락의 도달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주의사항) 위 추심제한 요청서에도 불구하고 추심제한 요청 시 법령 및 약관 등에 의한 통지, 독촉

이 없는 단순 연체안내, 채무자 요청 등에 따른 답변·통지는 연락할 수 있습니다.


